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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감정명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 (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)이
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, 개작(改作), 전재(轉載)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
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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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토지, 건 물) 감정 평 가표

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
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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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십 이 억사천 칠 백육십 만사천 팔백원정 (￦4, 247, 604, 800. -)

감정 평 가목적 법원경 매

감정 평 가액

의 뢰 인

제 출 처

소 유 자

(대상업 체 명)

목록표시

근 거
기 타
참고사항

창원지 방법원 마산지원

사법보좌관 이경규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 매2계

서말순 외 1 명

(2024타겅 1 01 021 )

귀 제시목록

공부 (¸、簿) (의뢰)

기 준 가 치

감정 평 가조 건

기 준 시 짐

2024. 03. 1 3

시 장가치

조 사 기 간

2024. 03. 1 3

작 성 일

2024. 03. 1 4

면적 (mz) 또는 수량

2, 1 36

572 92

(19 50)

(1 식)

" 벼

사 정
종 류 면적(m’ )

토지

건 물

제 시 외 건 물

제 시 외 구축

百

평 가 액

감

 정
 평
 가
 내
 용

토지

건 물

제 시 외 건 물

단 가—는수량一 2
’

1
3
 
 

吻

一 또
 
:

』

 

쪄

9

그 。
"

3, 244, 850, 000

78 1 , 882, 800

4, 872, 000

2 1 6, 000, 000

￦4, 247, 604, 800합 계

차
ㅁ지 조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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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한봉수 감정 평 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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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건물 감정 평 가명셰표

일 련

번 
호

경 상남도

창원시

마산합포구

진동면

요장리

[도로명주소〕

경상납도

창원시

마산합포구

진동면

광암해안킬

1 03- 1 9

겅 상남도

창원시

마산합포구

진동 면

요장리

1 48一 9

641 一 1

641 一 2

1 48,

1 48-9,

641 ,

641 -1.

641 -2

위 지상

641

제 1 종근린

생 활시 설

얇
∴

자연환경

보 전 지 역

자연환겅

보전 지 역

자연환경

보 전 지 역

자연환경

보 전 지 역

절근콘크리트구초

(철
 근) 콘크 리 

트

지붕

2층

지하층

1 층

2층

자연환겅

보전 지 역

비 고

|호 1 
∼5

단지

|호 1 
∼5

단지

|호↑ ∼5

단지

|호 1 
∼5

단지

|호 1 
∼5

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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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̇1 148-7
도 로

軍믈 |—一⅛
면
뉼 구—
(우—¼—

자연 환경

보 전 지 역

1 , 680, OOO

429

1 ,680,000

1 , 680, 000

1 , 680, OOO

1 , 680,000398

473 92 1 . 590.OOO

299 1 ,700,OOO

1 , 700, 000

560, 000

금 액

753,532,800 !1,7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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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8, 300, 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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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건물 감정 평 가명셰표

일 련

번 
호
소제 지 지 번

얇
∴

용도지 역
ㅌ
'

구 초

면 적 (㎡ )
단 가 Ξ그 °

"
비 고

고  ㅂ 사 정

경 상납도

창원시

마산합포구

진동면

요장리

1 2

[도로 명 주소]

경상납도

창원시

마산합포구

진동면

광 암해 안 길

↑ 0↑

경상남도

창원시

마산합포구

진동면

요장리

3
 
4
 
5

1 6

229 一3

↑ 48- 1,

1 48一 5,

1 48-7,

229 - 3,

229 ∼ 5

위 지상

1 48一
 1 0

1 48一
 1 1

229一  6

1 47

도  로

대

제1 총근린

생 왐시 설

도  로

도  로

도  로

다
ㅂ

자연 환겅

보건 지 역

자연환경

보 건 지 역

경 량철골구초

기 타지 붕

단층

자연 환겅

자연환경

보전 지 역

자연환경

보전 지 역

자연환경

보천 지 역

1 85

5 4

2 4

4

1 85

5 4

2 4

' 2'

4

560, 000

1 , 700, 000

525, 000

560, OOO

560, 000

56ㅇ , OOo

345, 000

21 , 280, 000

31 4, 50ㅇ ,000

28. 350, 000

1 3,440,000

67,760 000

2, 24ㅇ , 000

36, 570. 000

7,8, 1 1

35/40

」' 148-1 ,

48∼ 5, 229- 5

ㅓ 지상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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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건물 감정 평 가명셰표

런

 호

일

 번

(제시 외 건 물)

겅 상남도

창원시

마산합포구

진동면

요장리

(제시 외 구측물)

합 계

얇
쵸

철 근콘크 리 트

구초

타일붙임 마감등

여과설 비,

보일 러설 비 등

부대 설 비 일체

포함

21 6, 000,OO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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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1-2 i 강고
위 지상 |

229-5 ! 보일러실

위 지상 !

148-1, I 수엉장
1 48-5 1

위 지상 :

醒弛
愕

8ㅇ , 000

4,752, 000 β00, 000

ⅸ 22/25

관찰감가

'

|

I

I

|

1 20,0ㅇ 0 !1 00,OOo

k 20/25

관잘감가

시
「

| ￦4.2η,6",ㄻ便勤
배
「여

=
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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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'. 

갑정평가 개요

1. 감정평가의 목적

본건은 경상남도 장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에 소재하는 토지 빗 건물로 장원지방법원 마산지원

에서 의뢰한 경 매목적 의 감정평 가임.

2. 감정펑가의 기준 빚 기준가치

본건은 Γ감정평가 빚 갑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식」 등 관계 범 령의 규정 빚
제반 감정평 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, 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5조 제1 항의 〃시장가치〃를 기

준으로 하되, 감정 평 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 평 가액을 결정하였음.

3. 기준시점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9조 제2항에 E다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3월 13일 임.

4. 실지조사 실시기간

본건의 실 지조사는 2024년  OB월 13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, 이용상황 빚 본건의 가치에
영 향을 미 치는 제 반사항을 조사하였음.

5. 감정평가의 조건

— 5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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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6. 기 타참고사항

—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에는 지적즉량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.

— 본건 토지 [기호 1 기̃호 퍼 빚 [기호 7∫ 기호 8, 기호 11]은 각각 일탄의 상엄용 건부지로 이용증이
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 가 하였음.

— 본건 토지 기호 4, 기호 5, 기호 16은 접도구역에 저족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.

— 본건 토지 기호 5 빚 기호 12 위 지상에는 별점 건물개황도 빚 사진과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종
물 빚 부합물성질의 미등기 빚 미등재 건물료 개략적 인 실측에 의거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음. 경 매
진행시 소유권 빚 경 매대상여부를 재확인하시기바람

— 본건 토지 기호 7 빚 기호 8 위 지상에는 제시외 구죽물인 수영장 (건물 기호 12 내에 소재하는 여과설

비, 보일 러설 비 등 부대설비 일제포함) 이 소재하므로, 경 매진행시 소유권 빚 경매대상여부를 재확인하시

기 바람.

—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식재 되어있는 가치가 미미한 정원수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거래되는 바,
토지 에 포함하여 평 가하였음.

— 본건 건 물 기호 12는 일 반건축물대장상 2024.02.23 일 자로 건축허가과-4257(2024.2.23)호 에 따라 건 죽물대

장 표시변경 제1 종 근린생활시설(소매점) → 제2종 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, 관련지번 변경 진동면 요장

리 148-1, 148-5, 148-7, 229-3, 229-5 → 148-1, 148-5, 229-5 로 변동되었음.

— 6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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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빚 결정의견

‖. 대상물건의 개요

1. 대상 토지 개요

요장리 148

요장 리 148-9
자 연 환경

보전 지 역

요장리 641
자 연 환경
보 전 지 역

요장리 641 -1

요장리 641 -2

요장 리 148- 1
자연 환경

보전 지 역

요장리 148-5
자연 환경

보전 지 역

요장리 148-7
자연 환경

보진 지 역

요장리 229-B
자연 환경
보전 지 역

요장리 229-5
자연 환경

보선 지 역

요장리 148-10
자연 환경

보전 지 역

요장리 148-1 1
자 연 환경

보전 지 역
세 로(가 )

자연 환경

보전 지 역

요장리 147 상업 나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정 형

평 지

부징 형

평 지

부 정 헝

평 지

사 다 리

완경 사

— 7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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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호

소재 지
(경상납도 장원시

마산합포구 진둥면)

지 목 면 적{㎡ )
도

 역
용

 지
용

 황
이

 상
도 르

교 용

상

 세
띰

 지

1 1 34
자 연 환경

보전 지 역
상 입 용 세 로(가 )

2 ●
- 상 업 용 세 로(가 )

3 99 상업 용 세 로(가 )

4 429
자 연 환경

보선 지 억
상 입 용 세 로(가 )

5 398
자 연 환경

보전 지 역
상 업 용 세 로 (가 )

●
- 299 상업 용 세 로(가 )

8 218 상업 용 세 로 (가 )

도  로 6 도  로 세 로 (가 )

도  로 3 8 도  로 세 로 (가 )

O
U 으

ㅇ
어
ㅂ
사
ㅇ 세 로 (가 )

도  로 2 4 도  로 세 로 (가 )

1 4 도  로 도  로

요장리 229-6 도  로 4 도  로 세 로(가 )

다
ㅂ 1 06

자연 환경
보전 지 역

맹 지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2. 대상 건물 개요

6

경 상남도 장원시

마신 합포구 진동면
요장리 148, 148-9,

641. 641 1̆‘ 641 -2

절 근콘크 리 트

구조

(절
 근) 콘크 리 트

지 붕

2 증
제 1 종근 린

생 활시 설

지 하증: 192.58

1 층: 220.75

2증 : 60 59

2020 06 16

1 2

경상남도 장원시

마산합포구 진동면
요장 리 148- 1, 148-5,

1 48-7, 229- 3, 229-5

경 량절 골구조

기 타지 붕
단 층

제 1 종근 린

생 활시 설
5 4 201 8 09 07

—
 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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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'''. 

갑정평가방법의 적용

1. 감정펑가의 방법

감정평가의 방법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, 본건과 가
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
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, 「감정평가 빚 갑정평가사

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

지와 가치형성요인 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 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
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 역요인 빚 개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셔
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, 본건 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이 나 미 레의
현금흐름을 한원하거 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.

2. 감정평가방법의 결정

(1) 토지의 평가

토지는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 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항에
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 가하되, 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 래사례
비교법 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·검토하였음.

(2) 건물의 팽가

건물은 「감정평 가에 관한 규식」 제15조에 의거 구조, 사용자재, 시공상태, 마감재의 상태, 부대설 비, 용
도, 현상 빚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뎌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

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울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

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·검토는 생략하였음.

—  9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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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'V. 

토지 감정 평가액 산출과정

1.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표준지 선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
도지역 · 이용상황 ·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

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

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.

×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4년 01 월 01 일 임

(2) 시점수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래신고

토교통부장관이 윌 별 로 조사·발표한 지 가변동률로서 비 교표준지 가

가 변동률을 적 용함.

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국

있는 시·군·구의 같은 용도지 역의 지

경 상 남도 장원 시 마산합포구 (24.01 .01 2̃4.03.13 ) (자 보)

2024.01 01  ̃2024.01.B1 : 0.293

( 1 + 00029B ) * ( 1 + 0.00293 * 42/B1 )

≒ 1 .0069 1

※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,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
연장 적용함.

(3) 지역요인 비교

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

— 10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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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흐 소재 지 면 적 (㎡ ) 지 목 이 용상황 용도지 역 도료교쭁 병 상찌  세

공시 지 가
(원I㎡ )

A
요장 리

1 54-4
1,039 집 종지 상 업 용 자 연 환 경 세 로(가 )

碑

 지
ψ
평

31 8, 500

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겯



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(4) 개별요인 비교

■ 상업지대

행 징 적 조건

■ 개별요인 비교

기호 1˜ 5 :

로

 건
가

 조

근

 건
저
ㅂ
 조

경

 건
환

 조

지

 건
희
「
 조

타

 건
기

 조

포 장

계통 빚 연속성
상업지 역중심과의 접근성
인근교통시설과의 거 리 빚 편의성
고객의 유동성과의 적 합성
인근토지의 이용상황

인 근토지 의 이용상황과의 적 합성
지반, 지질 등

방위, 고저, 경사지

각지, 2 면획 지, 3면  획 지

용도지 역, 지구, 구역 등, 용적 제한, 고도제한,

'' 
타규제

장래의 동향
기 타

봤
則

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(상업 지 역 중심과의 접 근성) 빚 환경 조건(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
등) 에서 우세하며

‘
 행정적 조건(일부접 도구역)에서 열세함.

기호 7,8,11 :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(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) 빚 환경조건(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
등) 에서 우세함

기호 9,10,13˜ 15 : 비교표준지대비 접근조건(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) 밋 환경조건(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
등)에서 우세하며, 기 타조건(현황 도로)에서 열세함.

비교표준지 대비 접 근조건(상업 지 역중심과의 접 근성)에서 우세하며, 가로조건(가로의 폭 등),
환경조건(인근환경), 획 지조건(경  사 등), 행 정 적 조건(지목, 일부접 도구역) 에서 열세함.

가로의 폭,
구조 등의 상태

고객의 유동성과의 적 합성

면적, 접면, 너비, 깊이, 형상 등

행 정 상의

규제 정 도

기 타

기호 16 :

— 11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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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 지 역중심 빚 교통시설과의
편 의 성

기 호 표준지 가로 접 근
경

 연
환
마

휘 지 헴 정 적 기 타
개 변요인

비 

교치

1 5̃ A 1 00 1 20 1 30 1 00 0 99 1 00 1 544

7,8, 1 1 A 1 00 1 20 1 30 1 00 1 00 1 00 1 560

A 1 00 1 20 1 30 1 00 1 00 0 33 0515

A O 80 1 10 0 90 0 45 O 89 1 00 0 317



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(5) 그 밖의 요인 보정

가.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

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(건  설 부토정 30241 -36538,

1 991.12. 28) 빚 대법 원판례(98두 6067, 92누 16B00 등) 등의 쉬지에 〔다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

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

지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형 등을 적 정하게 반엉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 이 필요함.

나. 가격 조사자료

(가) 인근 평가사례

(출처: 한국 감정 평 가사협 회)

(나) 인 근 거 래사례

거 레 가액: 623,900,000원

건물가액: 절근콘크리트구조 (절근)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169 28m’

253, 920, 000 원

토지가액: 62B,900,000원  - 253,920,000원  = 369,980,000 원

토지단가: 369,980,000 원 / 451 m’
 ≒ 820,300 원

2022 10 17

의 견
(배분 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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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호

지

 번
재소

 지
H
 목

ㅈ

ㄾ
지

이 용상황 기 준서 점 평 가목적
트지 단가
(윈I㎡ )

요 장 리 자 연 환경
자

상업 용 2023 01 0B 담보 1 , 060, 000

요장 리 자 연 환경

대
싱 업용 담 

보 1 ,400, 000

요장 리 자 연 환경

대
상업 용 2023 09 08 담 

보 930, OOO

기 흐
소재 지

지 번
聃
므ㄱ
ㄿ
지

거 레 시 점 트지 탄가tgI㈒ 기 타

# 1

枳

:

요

 
卄

자 연 환경

대
2022 09 05 820β  00

# 2
요장 리 자 연 환 경

답
2022 05 1 6 755, 50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곁정의견

다.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

(가 ) 개요 빚 산식

비 교표준지와 용도지 역 이용상황
그 밖의 요인 보정 치를 산출함.

그 밖의
비교사례기준

요인 보정
ㅓ
티 —
 
기준시점 현재

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

(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)

( 표준지공시지가 × 시점수정 )

주변환경 등이

표준 지 가격

표준 지 가격

(나) 비교사례 선정

상기 평 가사례 빚 거 래사례 중에서 용도지 역·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되는
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.

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

비교표준지 A / 사례 기호 ( 1 )

기 준

표준 지 가 격

기 준 시 점

표준 지 가격

베

 
①

시 점 수징

지 역 요인

경 상남도 장원 시 마산합포구

비교표준지와 사례는 동 일한

자연 환경 202B.01 .0B  ̃2024.0B.1 B

물건 인 바, 비교요인은 대등함

개 별 요 인

가로 조 건 접 근조건
ㅈ
땡횐
경) 획 지 조 건 행 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

1 00 1 00 1 ㅇO 1 ㅇo 1 00 1 00 1 0ㅇ 0

비교표준지와 사례는 동일한 물건 인 바, 비교요인은 대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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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단 가 시 점 수정 지 역 요인 개 별 요 인 산슘 탄가 격 차울
보정 치

결 정

1 , 060, 000 1 0283 5 1 000 1 000 1 ,090,051

3 B99

31 8, 500 1 00691 320, 701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곁정의견

(6)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

1 ^˘ 5 A 31 8, 500 1 00691 1 000 1 544 B 39 1 , 678, 599 1 , 680,000

7,8, 1 1 A 318,500 1 00691 1 000 1 560 B 39 1 , 695, 994 1 , 700, 000

9, 10,13

, 14,1 5

A 31 8, 500 1 00691 1 000 ∩
˘ 559, 896 560‘000

1 6 A 31 8. 500 1 00691 1 000 ●-⌒
˘ B 44, 635 345, 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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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호

비 교표준지 점

 정
시

 수
역

 인
지

 요
볍

 인
개

 요
그 밖의

오인

산춘탄가
(원I㎡ )

시 산가액

쐰I㎡ )기 
호
공시 지 가
(원I㎥ )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2.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거래사례 선정

본건의 인근지 역 에 위치하며, 가치형성요인 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

선 정 함.

(2) 사정보정

(3) 시점수정

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

토교통부장관이 월 별로

지 가변동률을 적 용함.

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조사·발표한 지 가변 동률로서 비 교거 래사례가 있는 시·군·구의

제19조에 따라 국

같은 용도지 역의

(22 09 05˜ 24 03 13 )

2022 09 01  ̃2022.09.30 : 0.071

2022 10 01  ̃2022.10.31 : -0.022

2022.1 1 01  ̃2022 11 30 : 0.090

2022 12 01  ̃2022 12 31 : -0 01 9

2023 01 01  ̃2023.12.31 : 2.1B7

2024 01 01  ̃2024.01.31 : 0.293

0.00071 * 26/30 ) * ( 1 - 000022 ) * ( 1 + 000090 ) * ( 1 —
★ ( 1 + 002137 ) * ( 1 + 0.00293 ) * ( 1 + 0.00293 * 42β

1

≒ 1 02957

×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,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
연장 적 용함.

φ) 지역요인 비교

본건은 비교거 래사례의 인근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동일함

( 1 + 0.00019 )
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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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보정에 관한 의견

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 인 거래사례로 보임

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겯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(5) 개별요인 비교

기호 1 5̃ : 거레사례 대비 접근조건(상업지 역중심과의 접근성) 빚 환경조건(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
등)에서 우세하며, 행정 적 조건(일부접도구역)에서 열세함

기호 7,8,11 : 거래사례 대비 접근조건(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) 멎 환경조건(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
등)에서 우세함.

기호 9‘ 10‘ 13˜ 15 : 거레사례 대비 접근조건(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) 빚 환경조건(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
등)에서 우세하며, 기 타조건(현황 도로)에서 열세함

기호 16 : 거레사례 대비 접근조건(상업지 역중심과의 접근성)에서 우세하며, 가로조건(가로의 폭 등),
획 지조건(경  사 등), 행정 적 조건(지목, 일부접 도구역)에서 열세함.

1 5̃ # 1 1 00 1 40 1 50 1 00 0 99 1 00 2 079

7,8,1 1 # 1 1 40 1 50 1 .00 1 00 1 00 2 100

9, 10, 1 B,

14,15
# 1 1 00 1 40 1 50 1 00 1 00 0 693

# 1 0 80 1 30 1 00
I
놔∩

∪ O 89 0 41 7

(6)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

1 ∼5

7,8, 1 1

9, 1 0,

1 3, 14,

1 5

1 , 760, 000

1 , 770, 000

352, 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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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효 거 레사례 가로 접 근
경

 연
팜
야

훠 지 벵정 적 기 타
개 뎐요인

비 
교치

기 
호

거 레사례
聃
뻐

점

 정
시

 수
억

 인
지

 요
별

 인
걔

 요
산*탄가
(원I㎡ )

시 산가액
(원I㎡ )

기 
호
토지 단가
(원I㈒

# 1 820, 300 1 000 1 02957 1 000 ∩
∪ 1 , 755, 832

# 1 820, 300 1 000 1 02957 1 000 2 100 1 , 773, 568

# 1 820, 300 1 000 1 02957 1 000 O 693 585, 277 585, 000

(
b # 1 820, 300 1 000 1 02957 1 000 O 417 352, 1 8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3. 시산가액 검토 빚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

(1) 토지 시산가액 검토

(2)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 항

비교법 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

법률」 제3조 1 항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
(단가)으로 평 가단가를 곁 정 함.

빚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엑 이 거 래사례

객관성, 합리성 이 인정되는바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

규직」 제 14조 제1 항에 따라 공시 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

— 17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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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호

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

시산가엑(윙I㎡ )

거레사례비교범얘 의한

시 산가액(원I㈒
비 고

1 5̃ 1 , 680, 000 1 , 760, OOo 일 단지

7,8, 1 1 1 , 700, 000 1 , 770, 000 일 단지

9, 10,

1 3"4,15
560, 000 585, 000

⌒b B45, 000 352, 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4. 토지 감정평가액 곁정

1 1 , 680, 000 1 34 225, 1 20,000

2 1 , 680‘  000 1 26, 000, 000

3 1 , 680, 000 9 9 1 66, 320, 000

4 1 , 680, 000 429 720, 720, 000

5 1 , 680,000 B98 668, 640, 000

7 1 , 700, 000 299 508, BOo,000

8 1 , 700, 000 218 370, 600, OOo

9 5 60, 000 6 3, 360, 000

1 0 560, 000 3 8 21 , 280,000

1 , 700, 000
0
0 31 4, 500,000

560,000 2 4 1 B, 440, 000

1 4 560, 000 67, 760, 000

560, 000 4 2, 240, 000

⌒b B45, 000 1 06 3 6, 570, 000

합 계 2, 1 36 B, 244, 850, 000

— '8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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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호 적 용단가{원Iⅲ’) 면 적 (㎡ ) 갑정팽 가액{웍 )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V. 건물 갑정평가액 산출과정

1. 재조달원가 빚 내용년수 곁정

(1) 표준단가 검토

×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(한국부동산연구원)

(2) 재조달원가 빚 내용년수 결정

× 상기 기준 단가는 '건죽물 재조달원 가 자료집'을 참조하되
신축가격, 관리상태, 부대설 비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기 빚

본건물의 신축년도, 건축자재, 동 유사 규모 빚 용도의
내용 연수를 결정하였음

6

철 근콘크 리 트

구조

(절
 근) 콘크 리 트 지 붕

제 1 종근 린

생 활시 설
1 , 700, 000 50

경 량철 골구조

기 타지 붕

제 1 종근 린

생 활시 설
600, 000 40

— 19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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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번흐 용도 구조 급수
표준닫가
(원Iⅲ’)

내용 년수

03-01 -05 -09 사
ㅇ 철 근콘크 리 트조/평  지 붕 2 1,51 3,000

∞

5
˜
54

기 효 구조 이 용상황
재조탐원 가
(원I㎡ )

용

 수
내

 년 기 타



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2. 감가수정 빚 적용탄가 곁정

3. 건물 감정평가액 결정

제1 종근 린

생 활시 설

제 1 종근 린

생 활시 실

6

절 근콘크 리 트

구조

(철
 근) 콘크 리 트

지 붕

제 1 종근 린

생 활시 설
473 92 1 , 590, 000 75B, 5B2, 800

경 량철 골구조

기 타지 붕

제 1 종근 린

생 활시 설
5 4 525,000 2 8, 350, OOo

합 계 527 92 781 ,882, 800

— 20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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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호 이 용상황
재조 달원 가
(원I⑾

용

 수
내

 년
경과년 수 초

」
 ㅅ
–

잔

 년 잔가율
적 용단가
(원Iⅲ’)실 제 유효

1 , 700, 000 5 0 4 7 47/50 1 , 590, 000

600, 000 40 3 5/40 525, 000

기 호 구즈 이 용상꽝 면 적 (㎡ )
적 용단가
(원I㎡ )

뻐
'
 
'
,瑚Ⅲ



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멎 결정의견

v'.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

1. 감정평가액의 결정

상기의 평가사례 빚 거래사례 등의

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을

으로 결정함.

토 지

건 물

제시외 건물

제시외 구축물

합 계

2. 기 타 참고사항

가격자료 등을 종합적 으로 검툐할

합산한 금액의 합리성 이 인정되므로

3, 244, 850, 000

781 , 882,800

4, 872, 000

21 6, 000.000

〔매, 공시지 가기준법에 의한 토지

상기 금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

M,'Z‘4ㅑ:T,™,BOO.侄
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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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 평가요항표

(1) 위치 및 주위환겅

(4) 인점 도로상대

(7) 공부와의 차이

(2) 교통상황

(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
(8) 기타 찹고사항(임대관계 빛 기타)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
〈6) 제시목록 외의 물건

(1) 위치 및 추위환경
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에 소재하며, 광암해수욕장 주변으로 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음.

(2) 교통상황

기호 1 ∼5, 7, 8, 1 1: 본건까지 차량의 짐근이 가능하며,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.

기흐 9,10,13∼ 15: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지역내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.

기호 16: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지역내 대충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.

(3) 형태 빛 이용상태

기호 1 ∼5,7,8, 1 1 :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,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.

기호 9, ' 0,13˜ 15: 부정형 명지의 토지로, 도로로 이용중임.

기호 1 6: 사다리형 완겅사의 토지로, 상업나지임.

(4) 인접 도로상태

기호 1 ∼5,7,8,1 1 :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.

기호 9,10, 13∼  15: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.

기호 1 6: 지적도상 맹지임.

(5) 툐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
기호 1 ,2,3: 자연환경보전지역 , 수산자원보호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)

기호 4,5: 자연환경보전지역 , 수산자원보호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그외지역 200m제한 초례찹조), 점도구역

기호 7∼ 1 1 , 1 3∼  1 5: 자연환경보전지역 , 수산자원보호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찹초)

기흐 16: 자연환경보전지역 , 수산자원보호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(그외지역 200m제한 초례참초), 집도구역

(6) 제시목록 외의 믐건
—본건 토지 기호 7 및 기흐 8 위 지상에는 제시외 구축물인 수영장 (건물 기호 12 내에 소재하는 여과설비,
보일러설비 등 부대설비 일체포함) 이 소재함.

(7) 공부와의 차이

(8) 기타찹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Eυ

' ) 

임 대관계: 미상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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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평 가요항표

(1) 위치 및 추위환경 (2) 교통상황 (3) 형태 빛 이용상태

(4) 인집 도로상태 (5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(6) 제시목록 외의 물건

(7) 공부와의 차이 (8) 기타 찹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2) 기타: 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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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감정평가요항표

(1) 건물의 구조 (2) 이용상태 (3) 설비내역

(4) 부함물 및 종물 (5) 공부와의 차이 (6) 기타 참고사항(임대관계 빛 기타)

(1) 건물의 구조

기호 6: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봉 2층 건물로,

외 벽: 노출큰크리트 등,

내 벽: 페인트 마감 및 타일 등,
창 호: 새시창호 등.

바 닥: 나무깔기 빛 타일 등.

기호 '2: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봉 단층 건물로,

외 벽: 판넬 마감 등,

내 벽: 메인트 마감 등,

창 호: 새시창호 등.

바 닥: 타일 등.

(2) 이용상태

기호 6: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.

기흐 1 2: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이며, 일부 샤워실 및 기계/여과실로 이용중임.

(3) 설비내역

기호 6: 위생 빛 급배수설비 등이 갗추어져 있음.

기호 12: 급배수설비 등이 갗추어져 있음.

(→ 부합물 및 종물

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과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.

(5) 공부와의 차이

본건 건물 기호 ' 2는 일반건축물대장상 2024.02. 23일 자로 건축히가과-4257 (2024. 2.23) 호에 〔먀라 건축물
대장 표시변경 제1 종 근린생활시설 (소매점) → 제2총 근린생활시설 (일반음식점), 관련지번 변겅 진동면 요장
리 148-1, 148-5, 148-7, 229-3, 229-5 → 148-1, 148-5, 229-5 로 변동되었음.

(6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1 ) 임대관계: 미상임.

2) 기타: 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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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치 도

소 재 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148외

''— ''

구포

 여
」

.
 

싸
–
노
φ

산

신
、요

＼,밖
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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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적 개 황 도

＼
＼ ＼

' 본 개황도는 현장조사0● 의거 개락적으로 드서 한 
、
장고응
、
으로 성졔와 차이가 있몹 수 있슴 니다.

¡ ' 평 가건 뮬 I二
 二 二 二 二 二I 제시외견 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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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물 개 황 도

,
'
 
'
 
1

기 호

〈펑 가 건 물〉

기흐 6 :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 콘크리트지붕 2층  근린생활시설

지하층 192.58㎥  1 층 220.75㎡  2층 60.59㎡

기흐 12 : 경량철골구조 기다지봉 단층 근린생활시설 54㎥

〈 제시외 건 물 〉

기흐 ￢ :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18㎡

기흐 ㄴ : 판넬조 판넬지붕 단충보일러실 약 '.5㎥

* 본 개활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르 도시한 '짬고용'임 .

기 호 6

2 층

기 호 6

지 하 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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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I

+' 따IυIη

본건 전체 전경 사진

토지 기호 1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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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'

토지 기호 3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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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기호 4 사진

토지 기호 5 사진

— 30 —

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

¡
!



H2403 - ↑ 01

사 진 용 지

건물 기호 6 사진

건물 기호 6 1층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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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건물 기호 6 1층 내부사진

건물 기호 6 2층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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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건물 기호 6 지하층 사진

건물 기호 6 지하층 내부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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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토지 기호 7 사진

토지 기호 8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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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토지 기호 9, 10, 13, 15 사진

토지 기호 11 사진

— 35 —

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



H2403 - 1 01

사 진 용 지

건물 기호 12 사진

건물 기호 1 2 내부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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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건몰 기호 12 내부사진

건물 기호 12 내부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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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용 지

토지 기호 14 사진

토지 기호 16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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